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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항공 포츠 활성화를 하여 기존 

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와 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 다.[1]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

년 9월 10일부터 경량항공기라는 새로운 개념의 비

행체의 등장에 따라 기존 경량비행장치들의 일부

는 2012년 9월 9일까지 경량항공기로 환을 하여

야한다.[2] 그간 경량비행장치(2009년 9월 9일,

581 )로 신고 되었던 경량비행장치  52%에 

해당되는 303 (동력비행장치, 회 익비행장치, 동

력패러)가 경량항공기로 등록하게 될 정이다.[3]

2012년 1월말 신고( 경량비행장치)  등록(경량

항공기)형식으로 리되고 있는 항공 포츠용 비행

체는 모두 737 에 이르고 있으며, 그 밖의 항공

포츠로 사용되는 행 라이더, 패러 라이더, 모형

항공기, 낙하산강하 등에 해서는 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한 우리나라 공역  항공 포

츠용으로 운용되는 UA구역은 25개가 지정되어 있

으나 실 으로 항공 포츠 활동과 일치하지 않아 

비행계획승인  허가 등 여러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4, 5, 6,7]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리되고 있는 항

공 포츠의 황  국내․외 항공정보간행물(AIP)

의 항공 포츠 련 항공정보 분석을 통하여, 국내 

항공 포츠 종류별로 필요한 항공정보 형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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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2. 항공 포츠 황

2.1 항공 포츠 비행체 황

항공 포츠로 사용되고 있는 비행체는 여러 종

류가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법에서 정의하는 항공

기를 제외한 비행체의 부분은 항공 포츠 비행체

에 해당된다. 항공 포츠 비행체에는 탑승자, 량,

동력 등으로 그 범 를 정한 항공법 시행규칙 제14

조( 경량비행장치의 범  등)  제13조의2(경량

항공기의 기 )에 의한 비행체를 비롯하여, 경량

비행장치 범 에 포함되지 않는 낙하산, 모형항공

기 등의 비행체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경량비행장치 범 에서 인력활공기를 제외하고 무

인비행장치, 동력패러 라이더, 기구류, 회 익비행

장치, 동력비행장치들은 모두 지방항공청에 신고하

게 되어 있으며, 경량항공기의 경우 국토해양부장

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신고된 경량비행장

치  등록된 경량항공기의 종류에 따른 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신고/등록된 항공 포츠 비행체

비행체 종 신고/등  수

체 이동  비행장치 46

체 이동  비행기 1

타 조종  비행장치 209

타 조종  비행기 70

경량 자이 플 인 6

경량 헬리콥 1

경량헬리콥 3

자이 플 인 3

동 러글라이 177

동 러슈트 0

기 51

무인동 비행장치 135

무인비행 35

계 737

자료 : 통안전공단, 2012.1.31 

우리나라에 신고  등록된 항공 포츠 비행체

의 증가추세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

지만,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이 까지는 평균 으

로 40여 정도이며, 2009년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에 따라 항공 포츠 활성화에 한 기 로 2008년 

83 , 2009년 111 로 격히 증가하 으나, 경량

항공기로 환을 비하는 2010년에는 79 , 2011

년에는 49 로 약간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2).

Table 2. 연도별 신고/등록된 항공 포츠
비행체 증가추세

년 수 년 수

2001 30 2007 17

2002 46 2008 83

2003 43 2009 111

2004 23 2010 79

2005 57 2011 49

2006 40

자료 : 통안전공단, 2012.1.31 

2.2 항공 포츠 공역과 이착륙장 황

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가 운용되는 이착

륙장은 교통안 공단 신풍 비행장치 검사소  수

도권(구리, 송도, 어섬, 삼존리, 신외리) 5개를 비

롯하여 국 으로 28개가 있으며, 이착륙장의 

심 치좌표, 활주로 길이와 폭은 Table 3과 같다.

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은 2010년까지 21개가 

운 되었으나 국토 개발, 활동지역 폐쇄, 이착륙장

치의 불일치 등으로 2011년에는 20개로 조정되

었다가 2012년 2월 25개로 다시 증가되었다.[8]

이들 조정  증가된 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에는 UA7(홍산 ; 주이착륙장), UA12(송도 ;

송도 이착륙장), UA14(공주 ; 교통안 공단 검사

소), UA19(시화호 ; 어섬, 삼존리, 신외리이착륙

장), UA20(성화  ; 성화 학이착륙장), UA22(고

흥 ; 고흥이착륙장), UA23(담양; 담양이착륙장),

UA25(하동 ; 하동이착륙장)만이 경량비행장치

와 경량항공기가 사용하는 이착륙장과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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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위 치 주

통안전

공단검사
36.31.16N 126.56.10E 450m×12m

고흥 34.36.42N 127.12.19E 800m×25m

공주 정안 36.30.25N 127.07.42E 550m×15m

리 37.34.30N 127.08.48E 300m×20m

미 36.13.39N 128.19.18E 300m×30m

나주 350145N 1264407E 320m×20m

단양 36.59.31N 128.21.47E 500m×18m

담양 35.20.32N 127.01.48E 350m×20m

천 36.18.48N 126.32.47E 450m×15m

문경 36.34.42N 128.13.07E 300m×11m

삼존리 37.13.40N 126.46.40E 350m×15m

 34.41.57N 126.31.01E 450m×22m

도 37.24.47N 126.38.34E 400m×20m

신 리 37.16.53N 126.48.07E 800m×25m

안동 36.33.05N 128.42.26E 330m×15m

어  37.15.01N 126.39.21E 350m×15m

여주승진 37.13.38N 127.36.46E 350m×25m

여주이포 37.25.30N 127.31.35E 280m×15m

 36.34.13N 129.25.16E 500m×17m

암 34.46.09N 126.38.39E 400m×30m

주 35.50.08N 128.35.38E 350m×15m

전주 35.50.31N 127.04.04E 400m×25m

제천 37.09.45N 128.13.27E 300m×30m

청  37.00.54N 128.10.23E 300m×10m

주 37.11.48N 127.44.44E 250m×25m

하동 34.59.47N 127.47.03E 400m×18m

함안 35.19.52N 128.23.15E 400m×30m

 35.43.06N 128.25.51E 700m×50m

Table 3. 국내 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3. 항공 포츠 련 국내․외 AIP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5에 의해 발행되는 

항공정보간행물(AIP)의 ENR 5.5(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에는 항공 포츠 련 

구역명칭, 수평범  지리좌표, 수직범 , 운용자 

는 사용자 연락사항, 운용시간 등을 포함하여 

항공 포츠활동과 계되는 사항에 한 간략한 

설명과 한 도식으로 보충설명을 수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1 우리나라 항공 포츠 련 AIP

우리나라 AIP에는 항공 포츠 련하여 ENR

5.5에 “ 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 한 내

용으로 UA구역 25개의 치명칭  수평 치좌

표가 Fig.1과 같이 표시되어 있으며, 운 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AGL 500ft까지 동일하게 용하

고 있다. 한 추가 으로 25개 UA구역을 제외한 

Incheon FIR공역 내에서는 비행이 제한되어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 원형 는 다각형 형태의 UA

구역은 ENR 6.6에 Fig.2와 같이 치하고 있다.[8]

Fig. 1 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우리나라 항공 포츠에 련된 공식 인 정보

는 항공정보간행물 (AIP)에 명시된 UA구역 이외

에서는 항공 포츠 활동이 어려운 비행제한공역

이라는 것이며, 추가 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는 교통안 공단에서 발행한 “경량항공정보매뉴

얼”과 “경량항공기 비행경로”를 통하여 경량항공

기 비행경로  활주로 정보 등에 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기타 다른 항공 포츠 련 정보는 부

재한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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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A구역 치

3.2 항공 포츠 련 국외 AIP

가. 랑스

랑스의 항공 포츠 련된 공식 인 정보는 

자국에서 발간되는 AIP FRANCE의 AD 1.3

(Index to aerodromes and heliports)  AD 2.2

(Aerodrome geographical and administrative

data)에 자국내의 항공 포츠로 사용되는 비행장,

항공 포츠 비행체 종류, 운 조건 등에 하여  

명시하고 있다. 한 AIP FRANCE ENR 5.5에는 

자국내의 낙하산강하 지역(129곳), 곡 비행 구역

(225곳),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모형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장소(567곳), 기구를 탈 수 있는 치(6

곳), 라이더 비행  라이더 견인 지역(66곳)

들에 한 식별부호, 비행장, 치좌표, 운용고도,

운용시간, 운용허가, 비행조건 등에 하여 수록되

어 있다.[9]

AIP FRANCE AD 2.2에는 Fig.3과 같이 경량항

공기  경량비행장치가 이착륙 할 수 있는 비

행장마다 다음의 15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① 비행장 치(주변도시로부터의 방향  거리)

② 제서비스 여부(가능 는 불가능)

③ 비행조건 : 주간시계비행 가능

④ 비행장 운 자 는 비행클럽 명

⑤ 할 지방 항공당국 

⑥ 주변 항공 제사무실

⑦ 비행계획 승인 여부 

⑧ 기상조건 여부

⑨ 세   경찰 부재 여부

⑩ 연료 련 사항

⑪ 구조  소방항공기 서비스 등

⑫ 조류 련정보

⑬ 외부항공기를 한 격납고 사용가능여부

⑭ 정비시설 련 사항

⑮ 비행장 운 자 는 비행클럽 련 주소,

Fax, e-mail, 연락방법 등

Fig. 3 랑스 항공 포츠 비행장 련 정보

나. 홍콩

홍콩 항공당국이 발행하는 AIP HONG KONG

의 ENR 5.5에 공시된 항공 포츠 련 정보는 곡

비행 활동지역을 비롯하여 패러 라이더와 무

선모형비행기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하여 식

별부호, 명칭, 치, 운용고도, 치좌표, 운용시간 

등에 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한 이들에 한 

공역은 Fig.4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들 이외의 

항공 포츠 련하여;

- 유인  무인기구들에 하여는 운용고도 

200ft 이하, 항공기의 정상 인 운 에 향을 

미치지 않는 육상지역, 비행 14일  까지 항

공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 다량의 작은 풍선(지름 30cm 정도의 500개 이

상)을 날릴 경우에는 어도 7일 까지 항공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 연날리기에 하여 최  60m(200ft)까지 비행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비행장 심 반경 

5km 이내에서는 지되는 사항 등에 한 

정보들을 공시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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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홍콩 AIP의 항공 포츠 활동지역

다. 미국

미연방항공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발행하는 AIP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는 항공 포츠와 련

된 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아 ENR 5.5에는 공란으

로 표시되어 있다.[11]

라. 국

국 항공당국(CAA : Civil Aviation

Authority)에서 발행하는 UK AIP의 ENR 5.5에는 

항공 포츠 련하여 라이더, 행 라이더, 패러

라이더, 낙하산강하 그리고 경량비행장치에 

하여, 이들의 활동지역에 한 장소명, 심 치

좌표, 운용고도, 운용허가, 운용시간, 비행조건, 표

면고도 등에 하여 Table 4형식으로 공시하고 있

다.[12]

ENR 5.5 —- 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Designation
Lateral Limits

Vertical
Limits

Operator
/User
Tel No

Remarks
Activity Times

1 2 3 4

MICROLIGHT SITES

Andreas (Isle of Man)

542210N 0042524W
-

Site elevation: 

110 ft amsl.

Table 4. 국 AIP의 항공 포츠 련 정보

마. 스페인

스페인 항공당국에서 발행하는 AIP ESPAÑA의 

ENR 5.5에는 항공 포츠 련하여 라이더, 기

구 그리고  경량비행장치 활동지역에 하여 장

소명, 심 치좌표, 운용고도, 운용허가, 운용시

간, 비행조건, 비행센터나 비행학교의 주소  연

락방법 등에 하여 Table 5형식으로 공시하고 있

다.[13]

ULTRALIGEROS / 
MICROLIGHTS

C: CENTRO DE VUELO 
FLIGHT CENTER

E: ESCUELA / SCHOOL

A CORUÑA:
Santa Comba

430620N 
0084557W

C/E: CLUB DE VUELO CAMBRE 
Tel: +34-981 227 066 / 
171

Ninguna 
/ None

Table 5. 스페인 AIP의 항공 포츠 련 정보

바. 네들란드

AIP NETHERLANDS ENR 5.5에는 항공 포츠

련 하여 ;

- 라이더 활동지역은 장소명, 치좌표(운용

공역에 한 좌표는 없음), 운용고도, 운용자 

는 사용자 허가, 운용시간, 비행  제 조

건 등에 하여 Table 6과 같은 형식으로,

- 경량비행장치 활동지역은 장소명, 치좌표

(운용공역에 한 좌표는 없음), 운용고도, 운

용자 는 사용자 허가, 운용시간, 비행  

제 조건 등에 하여,

- 행 라이더  패러 라이더 활동지역은 장소

명, 치좌표(운용공역은 치좌표지  반경 

1km 이내), 운용고도, 운용자 는 사용자 허

가, 운용시간, 비행  제조건 등에 하여,

- 낙하산 강하 활동지역은 장소명, 치좌표(운

용공역은 치좌표지  반경 2NM 이내), 운

용고도, 운용자 는 사용자 허가, 운용시간,

비행  제조건 등에 하여,

- 기구 활동지역은 웅용가능 비행장명, 기타 장

소에서 운용시 방법, 운용허가(주소, 연락처),

운용시간, 비행조건 등에 하여 공시하고 있

다.[14]

Designation 
and lateral 
limits

Vertical 
limits

Operator
/User
Tel Nr

Remarks 
and time 
of ACT

1 2 3 4

SITES

Axel
51°15'20"N 
003°53'29"E

2300 ft 
AAL

INFO not 
AVBL

INFO not 
AVBL

Table 6. AIP 네들란드의 라이더 련 정보

3.3 항공 포츠 종류별 운 공역 비교

국가마다 항공 포츠 비행체 종류  정보제공 

표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 으로 운용

지  는 운 구역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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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을 표시하는 경우는 항공기들에게 이 지 을 

심으로 항공 포츠 활동이 있으므로 경계  주

의를 요구하며, 운 구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 포츠 비행체가 그 구역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고 일반항공기들에게 항공 포츠 비행 구

역을 피하여 비행할 것을 권고한다.

Table 7. 항공 포츠 종류 국가 별 운용
지역 표시

낙
하
산
강
하

행
글
라
이

러
글
라
이

항
공
기

곡

비
행

기

다
량
의

글
라
이

경
량
비
행
장
치

연

프
랑
스

지
점 - - 지

점
지
점

지
점 - 지

점

비
행
장
공
유

-

콩 - - 지
점 역 역 역

허
가 - -

비
행
장
제

미 - - - - - - - - - -

역
지
점

지
점 - - - - 지

점
지
점 -

스

인
- - - - - 지

점 - 지
점

지
점 -

네 1
들
란
드

지
점

지
점

지
점 - - 지

점 - 지
점

지
점 -

한 - 역 역 - - - - - 역 -

낙하산 강하의 경우 랑스와 네들란드에서는 

활동지역 심  좌표로 나타내고, 국의 경우에

는 활동지역 심 으로부터 반경을 주어 원기둥 

형태의 구역에서 활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행 라이더와 패러 라이더 활동지역의 경우 

홍콩, 국, 네들란드에서는 활동지역 심  좌표

로만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심 으로부

터 반경을 표시하여 하나의 원기둥 형태의 구역에

서 활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형항공기  유인 곡 비행 활동의 경우 랑

스에서는 활동지역 심  좌표로 나타내고, 홍콩

의 경우에는 다각형의 구역에서 활동하도록 제한

하고 있다.

기구 활동의 경우 랑스, 스페인, 네들란드에

서는 활동지역 심  좌표로 나타내고, 홍콩의 

경우에는 다각형의 구역에서 활동하도록 제한하

고 있다.

라이더 활동지역의 경우 랑스, 국, 스페

인, 네들란드 등 모두 활동지역 심  좌표로만 

나타내고 있다.

경량항공기  경량비행장치의 경우 랑스

에서는 공항  비행장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

게 하고 있어 풍부한 항공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 으나, 국, 스페인, 네들란드에서는 이착륙장 

심  좌표로만 나타내고 있다.[15] 우리나라는 

UA구역과 일치하는 일부 이착륙장들에 하여 

원형 는 다각형의 구역에서 활동하도록 제한하

고 있다.

4. 항공 포츠 정보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는 항공 포츠 활성화  안정성 확보

를 하여 항공법에 의해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 

되어 운 수 등 항공 포츠 활동은 증가하 으

나, 기반시설  련정보 체계는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항공 포츠 활성화를 하여 다방면에

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장비나 시설 

등의 측면을 제외하고 항공정보 련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외 AIP에서는 공통 으로 공역안 성확

보를 하여 각 국가마다 항공 포츠 비행체 종류 

 정보제공 표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운용

지  는 운 구역 등으로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역은 비행제한구역, 비행 지구

역, 훈련공역, 군작 구역, 험구역 등 매우 복잡

하게 구성되어 있어, 공역안 성을 확보하면서 다

양한 종류의 항공 포츠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에

는 매우 어려운 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신고 

는 등록으로 리하고 있는 항공 포츠 종류에 

해서는 어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AIP에 다음

과 같은 항공 포츠 종류별 정보 제공이 필요하

다.

•타면조종형비행장치, 타면조종형비행기, 경

량자이로 인, 자이로 인, 체 이동형비

행장치, 체 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 라이

더, 동력패러슈트, 무인비행선, 무인동력비행

장치의 경우에는 이착륙을 한 당한 규모

의 활주로와 장주패턴이 필요하므로 어도 

활주로 심 치좌표, 비행구역(다각형 는 

원형태), 운용고도, 비행장 치(주변도시로부

터의 방향   거리), 제서비스 여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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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가능), 할 지방 항공당국, 할 항공

제사무실, 비행계획 승인 여부, 기상조건 

여부, 연료 련 사항, 정비시설 련 사항, 이

착륙장 운 자 는 비행클럽 련 주소, 연

락방법 등에 하여 수록되어야 한다.

• 경량헬리콥터, 경량헬리콥터의 경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므로 헬리포트 심 치좌

표, 운용고도, 운용주 수, 운용시간, 운용허

가자(주소, 연락처), 비행조건 등에 하여 수

록되어야 한다.

•기구류(열기구)의 경우에는 운용가능한 비행

장명칭 는 활동지역에 한 치좌표, 운용

방법, 운용허가자(주소, 연락처), 운용시간, 비

행조건 등에 하여 수록되어야 한다.

•계류식기구의 경우에는 주변을 비행하는 항

공기가 주의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계류기구

의 치좌표와 운용고도, 비행시간, 비행조건 

등에 하여 수록되어야 한다.

• 한 우리나라에서 신고나 등록으로 리되

지 않고 자체동력 없이 목표지 을 향하여 비

행하는 행 라이더, 패러 라이더, 낙하산 강

하에 하여는 항공선진국처럼 활동지역 

치좌표  운용고도를 AIP에 수록하여야 한

다.

우리나라 항공 포츠 련기   단체에는 국

토해양부, 교통안 공단, 한민국항공회 등이 있

다. 항공 포츠 활성화를 하여 우선 으로 이들 

련기   단체들은 실에 맞는 경량비행장

치 비행공역에 한 재검토를 비롯하여 시설 황 

등에 한 자료통계체제구축이 필요하며, 한 항

공 포츠 련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는 기타 

항공안 자료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

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공 포츠 황 그리

고 항공 포츠 종류  운  련 정보 등에 하

여 국내․외 항공정보간행물 분석을 통하여 알아

보았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역안 성확보  항공

포츠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각 나라마다 공시

되는 자료의 종류  형태 등에 많은 차이가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항공 포츠가 항공선진국들과 동등한 

수 으로 발 되길 바라면서, 국내․외 자료 분석

을 통하여 항공 포츠 종류별로 제공되어져야 할 

정보들을 비롯하여, 련기   단체가 추진하여

야하는 정보제공 방향 등을 제시하 다. 다양한 

항공 포츠 정보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항공 포츠 활동이 보다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

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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